
화평법·화관법, 제도 개선하라?
김문수 경기지사, 산업계 근간 흔드는 법 … 합리적 기준 요구

김문수 경기도지사가 <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>과 <화학물질관리법>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

을 요구했다.

김문수 지사는 화평법과 화관법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보낸 것

으로 알려졌다.

김문수 지사는 “모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평법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”이

라며 “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는 기업의 연구기반과 산업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”고 강

조했다.

이어 “화학물질 거래당사자 사이의 상호 정보제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논란

의 소지가 많다”고 덧붙였다.

또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및 화관법과 관련해 화관법에서 매출액 대비 5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

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
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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